
기관명 전화 주소

서울지방청 02-2110-631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6호

부산지방청 051-601-510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

대구·경북지방청 053-659-226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
경북북부사무소 054-859-8165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

광주·전남지방청 062-360-9113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

전남동부사무소 061-727-5714 전남 순천시 해룡명 율촌산단4로 13

제주센터 064-723-2101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-21

경기지방청 031-201-6805~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
경기북부사무소 031-820-9040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

인천지방청 032-450-1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

대전·세종지방청 042-865-61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
충남지방청 041-415-0673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

울산지방청 052-210-006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

강원지방청 033-260-1618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

강원영동사무소 033-655-4145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-11(대전동 897-2)

충북지방청 043-230-5316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
전북지방청 063-210-64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
경남지방청 055-268-2557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

www.kmtca.or.kr

전화/방문	국번없이 ☎1357(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)

	 	 	 또는 지방청·사무소 비즈니스지원단(아래 연락처 참조)

인터넷	 비즈니스지원단(www.smes.go.kr/bizlink)

문의	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(02-6205-8122)

법무분야 상담(법무부 9988법률자문단)  02-3418-9988

시스템(오류 문의)   044-300-0990~1

심층컨설팅 소개 상담 및 문의

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기관

절차도

현장클리닉 7일간 수행한 기업에 한해

최대 7일간 추가 자문지원

*예산현황에 따라 지원규모 달라질 수 있음

비즈니스지원단 

찾아가는 맞춤컨설팅,성공을 디자인하다

클리닉위원

지도결과서 작성 시 추천내용 작성

관리기관

승인

기업/위원

현장클리닉 7일 수행

운영기관

최대 7일간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추천

기업/위원

현장클리닉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수행

↓

↓

↓

↓



지원기업 신청안내

위원 등록방법 안내

비즈니스지원단 사업

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과제에

대해 분야별 전문가*가 중소기업 현장을 

직접 방문하여 애로 해결 지원

* �변호사, 관세사, 변리사, 회계사, 세무사, 

노무사,경영·기술지도사 등

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: www.smes.go.kr

*네이버 등 포탈에서 검색 가능

*신청 및 진행상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

·	 �상담신청시 전문위원이 애로상담 진행하며, 

	 추가 방문상담(클리닉)필요시 다음 단계 추천 

→	중소기업 당 연간 총 5회 이내 지원(동일분야 최대 2회, 	

	 동시에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) * 단, 동일 위원 선정 불가

→	 �현장클리닉 수행 후 클리닉위원이 수진기업에 세금계산서 

발행 (공지사항 안내 참고)

지원대상 :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

*	�중기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: 

	 �매출액 120억원 이하 / 단, 업종별 매출액 	 	

기준 상이(공지사항 안내 참고)

**예비창업자 확인 (운영지침 별표1)

***제외업종 확인 필수(운영지침 별표2)

* 기업부담금 20%, 

   부가가치세 10% 납부 필수

지원규모 : 기업당 1일 35만원

사업 소개 클리닉 신청 및 절차

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: www.smes.go.kr

(일반)회원가입 → 상담신청 → 전화상담 후 클리닉 추천

*클리닉 승인 이후 단계별 자동 SNS발송

  (전문가)회원가입 → 등록신청  → 서류검토 후 승인

  *반려 시 보완서류 SNS안내

  *클리닉위원(자문위원)으로만 등록 가능

신청방법

∙	자격조건에 따른 등록증 및 경력증빙 

	 (컨설팅 실적증명서) 첨부 필수

�∙	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/ 통장사본 / 4대보험확인서 	

	 첨부 필수 (운영지침 별표3)

자격조건 및 등록서류

1.	 방문/전화상담 : 

�	 �해당 지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

	 또는 전화하여 진행

  	 *각 지방청 소속 상담위원 연락처 확인

2.	 이동상담 : 	

	 �각 지방청에서 선정한 센터(원거리 지역 등)에

	 일정에 따라 상담위원 배치

3.	 온라인 :

	 �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→ 기업애로상담 → 상담신청 

	 또는 네이버 지식인 → 중기부 선택 후 질의

이용안내

지원 분야 : 경영전략, 인사노무 등 12개

창업 인사·노무법무 금융

회계·세무 정보화경영전략 기술

마케팅
· 디자인

수출입생산관리 특허

절차도

※ �부실/부정수행 의심사례 발견 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
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수 있음

단계 역할

상담신청 기업

전문상담(전화) 전문위원

클리닉추천(승인) 지방청

클리닉위원 선정 기업

수행계획서 작성 자문위원

수행계획서 승인 운영기관

기업부담금입금 기업

클리닉 수행 기업/위원

현장지도결과서작성 자문위원

세금계산서 발행 자문위원

만족도조사 기업

자문료지급 운영기관

참고사항


